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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검  토  보  고 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 1일

○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 2일

3. 제안이유

○「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

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며,

○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의 상환실적이 미미하고(12억원,

2011.11월),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(‘13년말 조성액 

46백만원)하며, 지방채의 상환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

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

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 ○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5. 검토의견

 ○「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

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에 따라 

폐지조례안이 상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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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본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라, 충

청북도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

로 설치된 기금으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존

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임. 따라서 기금 운용 성과 

평가를 통해 기금의 존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, 

 ○ 기금의 운용 성과 측면에서도,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의 상환실적

이 미미하고, 매년 적립금액 또한 미미하며, 지방채의 상환예산도 일

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됨. 따라서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5조에 따른 기금의 폐지사유에도 부합하는 바,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

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,

 ○ 또한, 본 폐지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2014. 10.21~23일

까지)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서면심의ㆍ의결을 통해 원안가결된 사안

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
